






인 사 말

최 기 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개최에 뜻을 함께해 주신 복기왕·염태영 의

원님, 초록우산,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은영 한

국도시연구소 소장님과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교수님, 김승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과장님,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님, 박현창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장님,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님께 깊은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에게 주거 환경은 단순히 머무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과 학업, 사회성 발달 등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인구주

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

곤아동이 4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전체 가구와 아동가구 수

가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에서 아동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행 복지 체계가 아동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아동 

가구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주거권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동의 주거권을 보

장하기 위한 소중한 정책적 제언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

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 기 상



인 사 말 

복 기 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복기왕(충남 아산시갑)입니다.

45만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인 아동 양육 가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주

최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최기상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초록우산, 한국도시

연구소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제도는 아동 가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에

게 중위소득 60%까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성장이 급격한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해서도 

현행 48%인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보강해야 합니다.



 

아동 주거권은 국가가 베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

다. 주거 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이들이 환경의 제약 없

이 마음껏 꿈꾸며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의 주거 지원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최기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더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가 모든 아이가 안전한 집에서 꿈을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의원 복기왕



인 사 말 

염 태 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오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에 최기상의원님, 복기왕의원님과 함께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초록우산과 한국도시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이창곤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

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과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

론에 참여해 주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김승환 과장님, 최

정인 시흥시 주택과장님, 기획예산처 박현창 국토교통예산과장님,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

원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아동의 건강과 정서, 그

리고 성장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이나 지하, 옥상, 고시원

과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수급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기

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는 더 많은 아동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국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 태 영



인 사 말 

황 영 기  초록우산 회장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를 함께 열게 되어 뜻깊습니다. 아동주거권을 위

한 법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 주시는 최기상 의원님, 복기왕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과 발제를 맡

아주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님,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동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충분히 휴식하며, 배우고 성장하

는 공간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

거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주거권을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고, 보호종료아동 및 다자녀 가구를 위

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여전히 많은 아

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ㆍ옥상ㆍ고시원 등 소위 ‘지옥고’라고 불리우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은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폭염·폭우 등 재해·재난 

위험도 커지면서 주거 취약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기의 불안한 주거환

경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학업 중단, 정서적 어려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극적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 수와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

요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아동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양육 부담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

다. 교육비, 의료비, 돌봄비 등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득이 조금만 증가해도 기준중위소

득 48% 이하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으로 옮길 수밖에 없거나, 어떤 가정은 주거비 부담으로 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줄이는 선택에 내

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아동의 주거빈곤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

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성장할 권리, 아동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생

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약속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동 주거권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어

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숙의를 통해 나온 대안이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초록우산 회장 황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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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_토론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임세희 

1. 아동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 두 분 발제자 모두 아동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줌 

-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반대로 주거개선이 아동발달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증명함 

- 저 또한 적절한 주거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함을 지난 15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함.

- 아동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는 국민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함. 

2. 한국의 아동주거권 실질적 미보장

□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 선언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2020년 27.6만 아동가구가 주거빈곤상태임(최은영, 2026)

- 2024년 44.9만 아동가구가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태임(임세희, 2026) 

2.9만 아동가구는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의 극빈한 중복주거빈곤 상태(임세희, 2026)

□ 아동가구의 낮은 주거급여 수급률

- 2025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아동가구는 12.8만 가구에 불과(이길제, 2026)

- 2022년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9.9%에 불과(임세희, 2025)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을 중복 경험하는 극빈주거빈곤아동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 11.2%에 그침(임세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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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급여(혹은 주거수당)  

□ 한국보다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적인 해외 주거정책

구분 
주거급여

vs 주거수당
아동 수별
차등 지원

한부모, 
장애아동가구 

추가 급여 

소득 혹은 자산 
상한선

급여액

스웨덴 -아동주거수당 -별도 규정 있음 -한부모 추가공제

-부부 합산 연소득 
150,000sek(약 
2390만원)이면 
20%씩 
감액지급한다는 
규정만 존재
-따라서 상한선은 
상당히 높음 

-1400sek~8600sek
(22만원~126만원, 
지불하는 임차료에 
따라 변경)
-평균지급액 
2,811sek(약45만원)
-4인가구의 경우 
100㎡까지 거주 허용

프랑스

-가족주거수당
-(20세 이하 
아동까지, 단 
최저임금의 55% 
이하를 버는 
경우)

-별도 규정 있음

다른 
제도(가족부양수당, 
연대활동소득, 
장애아동교육수당 
등)로 추가 지급

-주 거주 중인 
주택 제외한 
자산이 3만 유로 
초과하거나,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연간 9.061유로(약 
1567만원)가 
넘으면 2.38%씩 
감액지급한다는 
규정만 존재.
- 따라서 상한선이 
상당히 높음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파리에 
거주하면 실제 
임차료~545유로(약 
94만원)
- 단, 2명 초과 자녀 
마다 월 
65유로(약11만원) 
추가 

독일 -주거급여 -별도 규정 있음
-한부모 추가공제 
-장애아동 추가공제

-4인 가구 기준 
월 
4,500€(약778만
원) 이하 가구

-예, 뮌헨에 
거주하면서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월 소득이 
2.227€(약 
385만원)이고 
지불해햐 하는 월 
임대료가 
1225€(약211만원)이
면 
691€(약119만원)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의 
주거요소와 
아동요소의 결합
(2026년. 
4월부터 3자녀 
이상에게도 
주거급여 지급)  

- 가능
(성별, 연령, 
관계에 따른 침실 
기준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가능)

한부모 추가 공제 
- 장애아동 별도 
침실 추가 인정 

- 주거비가 월 
£1,000정도라면 
소득상한선은 약 
£4,650(약 
932만원)
- 거주 중인 
주택과  
자동차등을 제외한 
자산이 
£16,000(약 
3,200만원)이 
넘으면 유니버설 
크레딧 신청 불가

-4인가구 침실분리 
기준에 따라 2~3개의 
침실을 얻는 조건의 
지역별 한도료 내 
임대료 지급
-근로허용한도 
소득기준선(월427£, 
약 85만원)을 
초과하면 55%씩 
소득 공제액을 
감액하여 유니버설 
크레딧을 감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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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분리 기준의 적용

- 매우 적극적인 스웨덴에서 소극적인 미국까지 차이는 있으나 침실분리기준은 최소한 지키려고 함

- 현재 한국은 주거급여는 가구원수 기준 급여로 성별, 연령, 가구원의 관계를 고려한 침실분리기준이 급여에 미반영됨

□ 소득과 자산의 높은 상한선(cutoff)

- 아동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상한선(cutoff)이 한국보다 높음

- 스웨덴과 프랑스는 소득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주거욕구에 맞는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 증가에 따라 지원

금이 조금씩 감액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독일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0€(약77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함

- 잔여적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조차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사용중인 자동차를 자산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가장 잔여적인 미국조차 지역중위소득 80%까지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 주거욕구에 맞는 급여액

- 한부모와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주거욕구가 더 높음. 한부모와 장애아동은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소득상한선

(cutoff)를 높여주고 있음.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침실을 인정함(영국)

- 스웨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2만원~126만원, 평균 45만원을 아동주거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랑스와 독일

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94만원, 1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은 2명의 자녀의 침실분리 기준에 맞는 주거를 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지급.  주거품질 등을 검수하며 

침실분리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인지 확인함. 

미국 -주거급여

-가능
(성별, 연령, 
관계에 따른 침실 
기준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가능) 

-아동 가구 소득 
추가 공제(아동 1인당 
연 $480) 
-장애 가구 소득 
추가 공제(아동 1인당 
연 $480) 

-지역중위소득 
최대 80%까지 
가능(단, 35% 
이하가 75%를 
차지해야 함)
-중위소득 50%를 
넘고 80%가 
안되는 경우 지역 
주택청에서 
아동가구에서 우선 
순위 부여 가능

-4인가구가 
침실분리원칙에 따라 
필요한 침실 수가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됨 
-단 자기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최소 
10%에서 30%까지 
있어,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 받음

*스웨덴: Stråle, J.(2025). EUROMOD Country Report – Sweden, 

         Bostadsbidrag till ungdomshushåll och barnfamiljer (Korta analyser 2026:2)

*프랑스: Bouvard, L.(2025) EUROMOD Country Report – France

*독일: Beispiele für die Berechnung des Wohngelds (2026. 5.2. 인출). https://www.finanz.de/news/artikel-10202/ (2026. 5.2. 인출)

*미국: 

https://www.ecfr.gov/current/title-24/subtitle-A/part-5/subpart-F/subject-group-ECFR174c6349abd095d/section-5.611 (2026. 5. 2.인출)

§ 982.207 Waiting list: Local preferences in admission to program.(2026. 5.2. 인출) https:/​/​www.ecfr.gov/​current/​title-24/​
section-5.628 (2026. 5.2. 인출)

*영국: Benefit and pension rates 2026/2027. (2026.5.2.인출)

Guidance Universal Credit payments for more than 2 children before 6 April 2026: information for stakeholders Updated 22 
April 2026 (2026. 5.2. 인출). https://www.gov.uk/universal-credit/how-your-wages-affect-your-payments(2026.5.2.인출)

*각국의 환율은 2026. 5.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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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가운 변화의 흐름

□ 최기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영, 2026)

□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상 확대 의지(최은영, 2026)

□ 최은영(2026)은 기준중위소득 80%(100%)까지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주장함

□ 이길제(2026)는 단기적으로는 주거급여에서 아동의 주거권을 고려하기 위해 임차급여 자기부담금 완

화하고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아동 주택수당을 중위소득 80%까지 도입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

는 것을 제안함 

5. 토론자의 견해

□ 단기적으로 이길제(2026)의 연구처럼 주거급여에서 아동가구의 자기부담금을 완화하고 최기상 의원의 

대표 발의처럼 아동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 혹은 최은영(2026)처럼 80%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함.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기적으로 아동주거수당을 도입해야 함

- AI와 로봇화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향후 더욱 불안정해질 것임.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고, 소득의 변동도 커질 것임. 

자산조사 방식 급여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며 근로의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수당방식은 행정비용을 줄이고 근로의욕에 영향을 덜 미치며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함

-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이든 정부에서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불평등•불안정 

심화 사회에서 기본소득, 기본자산의 성격으로 기능할 것임    

□ 아동주거수당의 소득상한선을 최소 중위소득 100%에서 150%까지로 설정

-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중 약 75.2%에서 85.5%까지만 지원가능함. 사각

지대가 여전히 15~25%까지 발생함(임세희, 2025). 

- 장기적으로 150%까지 지원하면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를 95~96%까지 포괄할 수 있음(임세희, 2025)

□ 단 소득에 따라 감액 지급할 것

- 스웨덴, 프랑스는 소득 증가에 따라 아동주거수당, 가족주거수당 지급액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주거수당이 불평등 

완화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총비용 증가를 억제함 

□ 침실분리기준 등 주거품질의 준수 

- 주거수당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급여액은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주거수당 지급 후 성별, 연령, 가구원의 관계에 맞는 침실분리기준, 환기와 채광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충족하

는 주거품질을 준수하는 주거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거품질을 요구할 때 주거수당이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되지 않고 주거의 질 상향, 실질적인 아동주거권의 보장으

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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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김승환 과장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Ⅰ. 들어가며

2019년 10월 24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를 사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이행을 약속

했다. 이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사회가 권고한 아동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면밀

한 분석과 정책 평가는 부재하며,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은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한다.

이르면 내후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7차 심의를 통해 그동안의 이행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 오늘 토론

회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의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같은 권고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것인

지, 아니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 등 의무를 이행한 국가로 평가받게 될 것인지에 관해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된다.

토론에 앞서, 얼마 전 초록우산에 도움을 요청한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세아(가명/영등포 거주 한부모가구)는 2022년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당시 반지

하 주거지 침수 피해를 경험했다. 당시 집안으로 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상황이었으며, 아동은 “냉장고까지 

물이 차서 죽을 뻔했어요.”, “오빠랑 아빠가 같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아서 죽겠구나 생각도 들었

어요.”라며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했던 경험을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세아의 가족은 현재 중위소득 48%이하의 소득기준을 초과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고, 최근 급격히 늘

어나는 임대료 부담에 현재의 거처를 벗어나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세아는 여전

히 반지하 집에 거주하고 있고, 다가올 장마 기간의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Ⅱ. 아동의 적정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세계인권선언 제25조1)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규약’) 제11

조 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제27조33) 등 국제 인권 규범은 ‘적절한 생활 수준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
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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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릴 권리’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거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며, ‘적절한 주거’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

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권은 모든 인

간의 기본권이며, 특히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발달과 학습,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UN-habitat(2015)4)는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의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아동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돌봄의 공

백에 노출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쾌적하고 위생적인지, 적절한 발달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교육·돌봄·의료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침해할 정도의 주거비 부담은 없는지 등을 기준

으로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정책이 추진되고, 그 적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확대 방안을 포함한 「주거급여

법」 개정안(의안번호17735)은 주거비 과부담, 불안정한 주거지로의 이동, 양육위기와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양육의 위기를 예방하는데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Ⅲ. 현행 주거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

1. 아동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그

러나 이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가구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아, 

아동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머무르게 할 우려가 크다. 예컨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 최저시급의 월급(2,156,880원5))만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48%를 초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식비,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 등 필수적인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아동가구의 입장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소득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단위 : 원/월)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기준 중위소득 60% 2,519,796 3,211,821 3,896,842 4,534,031

기준 중위소득 65% 2,729,779 3,479,473 4,221,579 4,911,867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
야 한다.

4) Habitat,UN.(2015).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No.21.
5) 월 209시간(주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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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의안번호17735)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동양육 여부 

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다양화하고, 적정한 주거환경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생계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 전반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흥시의 사례처럼 아동가구의 주거급여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에 따라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는 23~4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6). 그런데 이들 중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49~65% 이하 가구

는 양육비의 일부를 주거비로 활용하곤 한다. 실제, 한부모가족이 ‘주거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진 비율’은 점

점 증가하는 추세로(‘21년 47.6%→’24년 50.7%)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7).

이에,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삼되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급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아동가구 전체로 확대가 

제한되는 경우,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양육 위기 유형별 소득 기준선을 세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2항에 

“가구원의 연령·특성”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2. 넓은 평형의 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한도 현실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현장에서 만났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자신의 주거상황을 “집에는 공간이 없어서 집 밖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요.”,“화장실에 갈 때면 관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등과 같이 표현했다. 이는 주거가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동의 휴식, 수면, 학습, 사생활,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거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방이 2개인 주택이라도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

가 성장할수록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하나,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아동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아동가구는 높은 수준의 과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아동가구의 1인당 면적은 20㎡가 채 되지 않으며,8) 절반 이상이 현재의 거처가 좁다고 인식하고 있다.9) 최

근 소형 평수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은 최소 2~3개 이상의 방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과밀 문제를 더욱 악화시

키고 있다.10) 2019년 기준, 전체 공급의 86.7%가 60㎡이하로 나타났고, 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11)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전용 면적은 43.7㎡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0~1세)월 40만원, (2세 이상)월 37만원, 한부모가족 월 
23만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7)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8) 가구원수가 주로 3~4인으로 구성된 아동가구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매우 협소. 영구임대 아동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10.5㎡이며,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 이하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96

9)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는 비좁다(매우 비좁다 및 비좁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86.8%, 83.0%로 매우 높
으며, 국민임대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중에서도 57.5%가 비좁다고 응답”,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98

10) 2019년 기준, 건설공공임대주택 중 40㎡ 미만 주택이 48.5%, 40~60㎡미만 주택이 38.2%로 전체 공급의 86.7%가 60㎡미만 
주택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거주 중산층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현황과 공공임대주택 인식. 백혜선, 이영환 (202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4(5), 25-35. 

11) 국민임대 주택(61.2%)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기존 전세(25.8%), 매입(9.4%)임대주택이 그 뒤를 따른다.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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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유형 및 특성 가구별 거주 면적 (단위: ㎡)>

구분
1인당 전용 면적

영구 국민 행복 기존매입 기존전세

전체 23.4 26.1 24.5 29.9 27.3

아동가구 10.5 14.4 13.9 19.0 19.4

<공공임대주택 내 최저주거면적 미달 가구 현황>

가구특성
미달 가구 비중(%)

영구 국민 행복 기존매입 기존전세

아동가구 73.9 5.0 15.7 2.9 6.5

청년 5.4 0 1.5 4.0 4.0

신혼부부 - 4.0 6.6 1.2 3.4

노인가구 2.7 0.2 1.2 1.9 1.0

중장년 가구 9.1 0.4 3.2 1.5 3.0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형 임대주택보다 넓은 평수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청 후 입주까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수

도권 기준 1억 3천만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한도액은 민간 임대시장의 보증금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2년 

단위의 재계약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아동가구의 절반은 정부지원금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본인이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12). 결국,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의 조건인 

교육, 의료, 돌봄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직주근접이 어려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반지하나 옥탑 등 

주거의 상태가 열악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주거급여 지원의 확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추거나, 반지하·옥

탑 등 비적정 주거로의 이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주거비 지원의 즉각적 효과에 집중

한 조치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아동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과제다.

3. 주거-돌봄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예방 및 통합지원 제도 마련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주거의 질적 측면이나 돌봄·자립지원과

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주거빈곤 아동가구들은 주거지 제공의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해

결이 어려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

도 돌봄서비스 지원이 없으면, 돌봄공백이 발생해 생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

어져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며 아동양육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는 전국 8만 2천여 가구에 달한다13).

이에,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총괄 부처를 설정하고, 이

를 중심으로 주거-돌봄-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118
13) 아동양육(돌봄)위기가구 주거중심 돌봄·자립지원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20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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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봄 등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미 2019

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주거와 아동 성장단계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결합한 

양질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화형 매임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

고 있으나, 아동양육 위기가구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물량은 없다. 또한 그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이를 건설

형 공공임대주택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공주택특별법」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해 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주택에도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 기

반을 마련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2건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복기

왕·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아동양육 위기가구를 위한 특화형 공공주택 공급 및 예산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Ⅳ. 결론

아동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생존과 보호, 발달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며, 국가는 이

러한 아동의 권리가 보호, 실현되도록 적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이행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거급여법」 개

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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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아동)주거비 추진 경험과 과제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1. 추진 배경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원룸단지)이 전국 읍면동 중 아동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불법 쪼개기 원룸주택이 대다수.

     - 불량한 위생 상태도 문제지만, 아동을 위한 공간 부재가 주요 원인.

  ○ 주거실태조사 결과 

     - 시흥시 전체 16만5천 가구의 37.2%인 6만1천 가구가 주거취약가구,

       그중 아동이 있는 취약가구는 1만5천여 가구.

     - 주거취약가구의 월세 비율이 약 46.7%.

       ▶ (주거취약 가구 중) 38.3%가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을 경험

       ▶ (주거취약 가구 중) 22.5%가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식료품비 절감

2. 추진 경위

   ○ 2016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의 50%를 주거비로 지원  

   ○ 2017년 :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 2019년 : 아동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 

               아동 1인당 기본 지급액의 30% 추가 지원(시흥형 아동주거비)

3. 지원 대상 가구의 특성 및 주거실태

  ○ 가구 및 가구주 특성

     - 가구주 : 40대 49.1%, 50대 이상 26.4%, 40대 미만 24.5%

     - 주택유형 : 아파트 56%(시 전체 64.5%), 단독·다가구 28.3%(시 전체 16.4%), 

                  연립 다세대 11.9%

     - 대부분 외벌이, 소득 200만원 미만과 부채가 있는 가구가 다수

     - 한부모 가구 비율 47.8%

     -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9%(시 전체 0.5%)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7%, (지하, 옥상 가구 포함 31.4%)

     - 아동의 불만 : 비좁음(80.7%), 내 방 없음(42.1%), 친구가 집 방문 경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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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효과 (지원 이후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 매우 도움이 되었다. 88.5%, 도움이 되었다. 7%

     - 월세나 공과금 체납이 있었으나, 지원 후 주거비 걱정이 줄어듦. 

  ○ 삶의 만족도 전반 증가 36.4%, 가족 구성원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4%

  ○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상향 : 26.4%

     - (이주 가구 중) 시흥형 주거비 지원이 이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 : 85% 

     - (이주 가구 중) 면적 넓어짐 65.4%, 방의 개수가 많아짐 38.5%

     - (이주 가구 중) 보증금 증가액 평균 2,192만원, 월세 5.2만원, 관리비 2.1만원 증가  

  ○ 비이주 가구 조사 (이주 소요 및 이주 준비)

     - 이사가 필요하다 51.6%(단독·다가구는 84.4%) [아동 독립공간 위해서 73.8%]

     - 이주 준비 중 2.5%

     - 이주 준비를 못하는 이유 : 소득이 적어서 72.5%, 고용 불안 16.3%

       ▶ 현행 주거비 지원만으로는 주거 상향 어려움. 이사 부대비용도 부담

5. 향후 과제

  ○ 시흥형 (아동)주거비 수급대상 확대

     - 2025년 : 예산 13.2억원, 월평균 433가구 지원(아동가구 약 230가구)

       ▶ 월평균 900가구로 확대 필요(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가구 수 2,389가구)

  ○ 이주배경 아동가구(외국인 가구 : 467가구 추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 주거품질 연계한 실질적인 주거 상향 

6. 결어

  ○ 정책의 실행 의지는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나타남.

     -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요 수단으로 대두.

     - 단기간 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어려우므로 아동주거비 지원이 대안 가능.

  ○ 아동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상향이 안 된 경우라도 아동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함.

  ○ 주거품질과 연계한 주거비 지원은 필요하지만 인력 수요와 비용 부담이 큼.

     - 제도 설계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 공모가 필요

     - 실행 의지와 인프라(주거복지센터 등)를 갖춘 지역에서 우선 실시

     - 과감한 비용과 인력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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